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1. 제7.8조제2항 및 제7.14조제2항의 목적상, 중대하게 더 높은 수준이

되기 위해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규정된 의무는 서비스 및 설립에 관한 내부

시장1)을 창설하거나 설립의 권리 및 법령의 근접화 모두를 포함한다. 의무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가. 이 항에 언급된 설립의 권리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발효 시까지

그 지역협정의 당사자들 간에 설립에 대한 모든 장벽을 실질적으

로 제거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립의 권리는 그러한 설립이 시행되

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국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법령의 근접화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법령을 그 협정

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법령과 정합시키는 것, 또는

2) 공통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정합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국내 법적 질서 내로 입법화된 시점부터만 이루

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2. 양 당사자는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경제통합협정을 제7.3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지

역경제통합협정의 서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1) 서비스 및 설립에 대한 내부시장이란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부적 경

계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서명 시 유럽경제지역(EEA)이 유럽연

합의 제3국과의 유일한 내부시장이다.



3.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부속서의 제2항에 언급된 통

보에 더하여, 양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또는 별개의 협의에서 그 지역경제통

합협정의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 및 이 부속서의 조건과의 합치성을

논의하고 검토한다.




